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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11. 12.(목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
허원제 상임위원

이기주 상임위원
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재홍 부위원장

5. 회의내용

 성원보고

 국민의례

 개회선언

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o 제5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 서면회의 결과 확인

o 제59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

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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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결사항

가.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- ㈜KNN FM방송국

-(2015-60~261)

o ㈜KNN의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

심의한 결과,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「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」일부개정안에 관한 건-(2015-60~262)

o 「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」을 방송광고 위반행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,

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과태료 결정방법 등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

개정안을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
- ‘종전「방송광고 과태료 부과기준」의 효력은 상실한다’는 문구를 부칙에 명시하기로

하고, 지침 제목 및 적용범위 규정, 의견제출시 업무처리 방식 규정, 과태료 부과기준

등을 포함하는 「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」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 보고사항

가.「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」

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

o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’15.8.4 시행)됨에 따라, 위치정보

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

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42)


